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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책무성(accountability)1)은 정부관료제의 정당성, 정부신뢰, 성과 등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학분야가 연구해온 핵심 개념이다(박흥식, 2016; 박천오⋅주재

현, 2007; Behn, 2001; Romzek & Dubnick, 1987). 국민들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 및 대의기관과 전문적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 등의 실적에 따라 입

직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관료제간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박종민⋅윤견수, 

2015; 박천오, 2005; 양재진, 2003).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선거 당선인들

과 정부관료제와의 사이에서는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정치인들은 국민

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

는데 촛점을 두게 된다면, 정부관료제는 이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

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윤견수⋅박진우, 

2016). 두 주체간에 상호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서로 다른 역할로 인해 긴장이 존

재할 수 있다 (박천오⋅주재현, 2007). 현대사회는 민주화, 국제화, 정보화 등으로 인

해 사회문제가 매우 복잡⋅다양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관료제의 전문적 행정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주체

들은 여러 행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정부관료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Wood & Waterman, 1991; 한

승주 외, 2021). 따라서 정부관료제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포

함 선거 당선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책무 또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탐색해보고자 한다.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이 변함에 따라 정부관료제에 요구되는 책무성의 종

류, 내용, 성격 또한 기존과 다르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정부관료제

의 책무성 구조를 조직수준에서 분석하기위해 책무성의 주인-대리인 상호관계를 포함하

여, 책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과중 요소를 반영한 책무성 분석모형

을 개발한다. 이 모형은 세가지 개념적 속성을 통합한다: 첫째, 정부관료제를 둘러싼 주

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둘째, 대리인의 행위(예: 응답하는 것: to be answerable)

 1) 기존문헌에서는 책무성이 책임성과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어의 
accountability와 동일시 되고 있다 (박흥식, 2016).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107

뿐만 아니라 주인 측면에서의 행위(예: 문책하는 것: to be reproachable), 셋째, 정부

관료제의 책무성을 형성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과중.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추후 연구방향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별⋅시대별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비교 연구와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측정 및 그 효과와 조절방안 연구.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정부관료제의 책무

성을 조직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모형<그림 1>을 제공한다. 이 모형

은 책무성의 세가지 개념적 측면과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무성의 개

념적 모형은 추후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의 근

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이 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

구되는 책무성의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

고 책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정들은 무엇이고, 책무성의 결핍과 과중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개발된 통

합적 분석모형을 토대로 추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제공한다. 국내외 정부기

관별로 요구되는 책무성 메커니즘들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행정환경에 따라 특정 정부기관에 시대별로 요구되는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및 결핍⋅

과중 수준을 주인과 대리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공하며 이에 근거

하여 책무성의 다양성과 결핍⋅과중 문제로 인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즉 정

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과 관련된 법칙적 네크워크 (nomological network)에 대한 

연구주제를 제공한다. 

주요 개념에 대한 분석모형개발 및 관련 활용방안 도출의 전제는 해당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들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

된다.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을 제시한

다. 이어서 이러한 개념적 요소들은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모형으로 발전시킨다. 다음으

로는 이 개발된 분석모형을 질적 및 양적 방법으로 활용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모형의 함의 및 요약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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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구성요소: 

세가지 측면과 세부항목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은 책무성의 주요 개념적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해

될 수 있다(Bovens, 2007; Mulgan, 2000; Willems & Van Dooren, 2012; 엄석

진, 2009). 책무성이 영어 문헌에서 나오는 accountability의 한국어라고 한다면, 책

무성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accountable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여기서 누가 혹은 누구에게라는 것은 책무성을 형성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며, 

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권한을 위임한 주체를 주인(principal),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

를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account-giving하는 주체를 accountor 

(accountability actor), account-holding하는 주체를 accountee (accountability 

forum)이라고 한다. 책무성 forum은 actor로 하여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

해 질문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이에 근거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책무성 관계가 성립될수 있다

고 보아 주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Bovens, 2007; 2010).2)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된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을 유형화하는 것이다(Romzek & Dubnick, 1987)3). 이들에 따르면, 책무성이란 

“공공기관과 그들의 구성원들이 조직 안과 밖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

대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계층적 관

계 등을 형성하는 주체로 범주화 되기도 한다. 둘째, 주인-대리인 관계(넓게는 

accountability actor – forum 관계)에서 정보비대칭 문제를 다룬다(Furlong, 2005; 

Koppell, 2005). 학자들은 주인의 통제와 대리인의 대응방식을 보고 양 주체의 문제

 2) 예를들면,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 공무원에 대한 동료평가가 
있는 경우는 accountability 관계이나 권한을 위임한 관계는 아니며(Bovens, 2007; 
Romzek & Dubnick, 1987), 저널리스트 또한 accountability forum이 될 수 있다. 

 3) 책무성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분석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왔다. 예를 들어 조

직의 전략적 대응과 성과 기준의 명료성에 따라 협상적, 예기적, 재량적, 법적 책무성
(Kearns, 1998); 과정 vs. 산출 책무성(Patil et al., 2014; Tetlock et al., 2013); 정치
적, 행정적, 전문적, 민주적 책무성(Cendon, 2000); 행정적, 시장적, 정치적 책무성

(Klingner et al., 2001);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책무성(Thompson, 2003) 등이다. 이러
한 책무성의 범주들은 다양한 사례 혹은 양적 분석에 적용되었다(김정숙⋅문명재, 2019; 김
종후, 2005; 한승주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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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상호역할을 다룬다(Schillemans & Busuioc, 2015). 셋째, accountability 

actor – forum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순차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책무성의 

형성 과정을 보는 접근법으로써,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과부화가되는 경우의 

문제를 분석한다(Brandsma & Schillemans, 2013; Han, 2020). 예를 들면, 대리인

이 자신의 지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할 의무(answerability: 응답성)

와, 주인이 묻는 것에 대한 응답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질책하는 것(問

責性: 문책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책무성

을 하나의 가치(virtue)라기보다는 accountability actor와 forum사이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바라본다4). 다음은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정

부관료제 책무성 분석모형의 근간이 되는 세가지 개념적 측면 – 1) 이해관계자들의 관

계, 2) 이해관계자 주인⋅대리인의 상호작용행위, 3) 행위별 과정 – 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을 설명한다. 

1. 책무성의 이해관계자 

정부관료제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은 시민,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 선

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사법기관을 포함하여 법의 제정을 

책임지는 기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 등이다. Romzek과 Dubnick의 동료들을 비롯하

여 공공책무성을 다룬 기존의 행정학 문헌은, 정부관료제가 관료제 내외의 주된 행위

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관료제에 요구되는 책무성을 

이해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말한다. 다양한 책무성 주체들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책무성 관계를 범주화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는 정부관료제는 누구에게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즉 책무성의 고객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Romzek과 Dubnick의 동료들은 정치적 책무성 (political 

accountability), 계층적 책무성(hierarchical accountability), 법적 책무성(legal 

accountability), 그리고 전문적 책무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으로 구분하였

 4) Bovens(2010)은 accountability는 학자들이 사용해온 방식에 따라 두가지 구별되는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효과성, 대응

성, 질 좋은 정부와 같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동음이의어로 사용되어 정부관료제의 행
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고, 둘째는 제도적 관계 혹은 제도적 배열 (“an 
institutional relation or arrangement in which an actor can be held to account 

by a forum”)로 보아 이 관계가 작동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946, 962). 전자에서 
책무성은 종속변수로, 후자에서 책무성은 독립변수로 다뤄져 왔다(Bovens, 2010; Dubni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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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정부관료제가 위 네가지 책무성 메커니즘들 중에서 선호⋅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고 특정 하나의 메커니즘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계층적⋅법적 책무성이 중요시 됬으나 점차 윤리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것

처럼(박천오, 2016), 맥락에 따라 정부관료제 또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이 변하고 

확대되기도 한다(Mulgan, 2000). 

1) 정치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은 정부관료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Romzek & Dubnick, 1987). 정치적 주체는 국민들에 의해 선거로 직접 

선출된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이다. 따라서 다수대표제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정당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듯이 국민 또한 정치적 주체이자 모든 권력

의 근원이다. 반면에 정부관료제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갖는 대리인이 된다. 정부관료제는 정치적 주체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여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며 정치적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편부당한 조직이다. 정

치적 주체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된다(윤견수, 

2021).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부관료제가 정치적 주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따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관리할 책무가 있다

(한승주 외, 2020). 

2) 계층적 책무성

계층적 책무성은 정부관료제 내에서 계층적으로 구분되는 관료조직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Romzek & Dubnick, 1987). 전체적 관점에서 정부관료제 내에 계층적

으로 상위에 위치한 기관이 있고 계층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기관들이 있다. 따라서 중

앙행정기관과 그 예하 소속기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들과의 관계에서는 전

자가 주인 후자가 대리인이 된다(김정숙⋅하동현, 2021). 물론 행정기관이 계층적으로 

특정 기관의 하위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관의 상급기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은 하위기관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을 두나 상위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중앙행정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도 계층적 상하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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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간의 관계는 일상적인 지시⋅감독⋅지휘 관계가 성립하므로, 계층적으로 하

위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위기관의 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주된 복무들 중 하나이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절차

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적 책무는 직업공무원들에게 실질적

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김정인, 2017).

3) 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은 법을 제정⋅개정하거나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주체 그리고 계

약 주체와 정부관료제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Romzek & Dubnick, 1987). 법적 책

무성의 특징은 법령과 계약에 의한 구속력이 권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김정숙⋅문명

재, 2019). 주인-대리인 관계모형을 적용하면, 주인은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공

식적인 계약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이다(Peci, 2019). 국회 및 의회는 법을 제정

하고 정부관료제에게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 주체이

다(Romzek& & Dubnick, 1987). 또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Bovens, 2007) 뿐만

이 아니라, 검찰청과 같이 사법행정 사무를 당당하는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 또한 법적 

책무성관계에 속한다. 이 법적 책무성 관계는 공식적이며 강제적이다. 또한 법적 주체

와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는 계층적 책무성 관계처럼 같은 기관 내부의 상하관계로써 제

재를 부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이다(김두래, 

2013). 국회가 제정한 법을 정부관료제가 집행하는지 국회는 모니터링하고, 법원은 

판결내용을 정부관료제가 따르는지 점검한다. 또한, 행정부가 민간기업과, 예를 들어, 

최첨단 AI 혹은 사이버보안 기술 유입을 위해 필요한 계약(Romzek & Dubnick, 

1987)을 체결하는 경우, 이 또한 법적 책무성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기술을 

빌려주는 지적재산의 소유주인 민간기업이 주인이고 이를 빌리는 정부관료제가 대리

인이 될 수 있다. 행정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는 말처럼(Merriman, 2021), 법적 책

무성은 법적 구속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부관료제에 강한 영향을 미쳤

왔다. 

4) 전문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이란 정부관료제는 전문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야 할 책

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mzek & Dubnick, 1987).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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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 책무성은 점

점 더 강조되고 있다. 기술과 전문적 지식을 함양한 관료들은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주체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믿음과 지원을 요구하며, 대신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이 요구된다(Bundt, 2000). 따라서 전문적 책무성은 정부관료제가 정

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통제에 기반한다 (Kearney & Sinha, 1988). 즉, 통제

의 근원이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다(Friedrich, 1940). 특히, 현대사회는 정부가 해결

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연계되어 있어 행정의 역량, 

재량, 대응력을 수반하는 정부관료제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Cendon, 2000; 

Koliba et al., 2011). 따라서 일반적 행정가들로 구성된 정부관료제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이나 정책적 조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관료제 밖의 외부 

전문가집단은 정부관료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

정부관료제의 책무성 연구에는 대체로 주인-대리인 모형이 사용되어 왔다

(Schillemans & Busuioc, 2015). 이 모형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주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관

계로 본다. 이때, 주인은 대리인이 어떻게 자신의 기대치를 실현하는지 일거수 일투족 

감독할 수 없기에 대리인에게 일정한 재량이 수반될 수 있다. 주인이 결정한 정책에 

대하여 대리인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동시에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고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율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

인은 대리인의 행동과 집행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갖기는 어렵다. 해당 집행업무와 관

련된 정보는 정부관료제가 상대적으로 정보우위에 있다(양재진, 2003). 이러한 정보비

대칭 관계에서 주인은 대리인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정부관료제의 주인, 즉 책무성의 대상은 시민 집단, 선거로 선출된 정치세력, 상

급기관, 법적 통제력을 갖은 법원 등이다. 

1) 대리인과 주인의 문제 vs. 상호역할 

정부관료제의 통제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들은 주인-대리인 모형을 적용하여 

왔으며(김정인, 2017; 양재진, 2003), 연구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

관료제와의 정보비대칭 관계 속에서 주인이 정부관료제를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

인가에 대한 방법들에 관한 연구들이다(Finer, 1941; McCubbins & Sch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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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박천오⋅주재현, 2007; 박흥식, 2016). 위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비대칭속

에서 정부관료제는 예산 확대 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주인은 대리인을 

불신하고 따라서 주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리인을 통제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정보열위에 있는 주인보다는 정보우위에 있는 대리인에 문제가 있다

고 전제한다. 둘째, 정부관료제가 이러한 주인들의 통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

에 대한 연구이다(Furlong, 1998; Wood & Waterman, 1991). 정부관료제인 대리

인이 주인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응답하지 않는 경우 책무성 문제가 있

다고 본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은 주인의 문제보다는 대리인의 문제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Schillemans & Busuioc, 2015)는 대리인만이 근본적으로 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인 또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

습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론의 전형적인 가정과 달리 대리인이 항상 자신

의 이익만을 쫒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인과 함께 

공유하는 책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한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대리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문책을 하지 않고 혹은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뿐만 아니라 주인의 문제에 근거할 때, 정보 비대칭하에서 주인과 대리인은 

상호 역할이 있다. 대리인은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 업무를 관리하되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지원⋅보상이 없는 일방적 통제는 줄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집권 정치세력의 요구대로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소관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입장

에서 소관부처 직업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한다(윤견수, 2021). 정

부관료제는 예산 확대 등 자신의 이익만을 쫒지 말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인과 공유

하며 위임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책무가 있으며, 주인은 

대리인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적극적 평가와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2) 복수의 주인-대리인 문제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은 대리인 한명(또는 한개의 조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실속에서는 1:1 관계를 넘어 다수의 관계속에서 나타난다(Han & Tang, 2022; 김두

래, 2013). 정부관료제는 한명의 주인이 아닌 여러 다양한 주인들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정부관료제로 하여금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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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될 때 조직 내⋅외 갈등, 비효율성, 정책 실패, 책임 회피, 소극적 대응, 정부 

불신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Park & Han, 2018; Romzek & 

Dubnick, 1987; Romzek & Ingraham, 2000; Schillemans & Bovens, 2011; 김

두래, 2013; 정주용⋅이철주, 2010; 한승주 외, 2020).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중 외

청인 조달청, 통계청 등(이수영⋅오세영, 2014)은 시민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

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무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이기에 기획재정부에 대

한 계층적 책무,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법적 책무도 있다. 외청은 외부전문가 집단 혹

은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완성된 업무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청화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해당 업

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법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다양한 주인-대

리인 책무성 관계가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이 상충하는 경우 공무들이 직면

한 중요한 딜레마 상황이 된다(윤견수⋅김순희, 2013).

3. 책무성의 단계별 과정: 결핍과 과중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해 책무성 결핍(결손: accountability deficit)

과 과중(과부하: accountability overload)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아왔다. 책무성의 

결핍과 과중에 대한 개념은 책무성을 가치(value)가 아닌 메커니즘(mechanism)으로 

바라본 책무성의 과정이론에 기반을 둔다(Bonvens, 2007; 2010). 이 이론에 따르면, 

책무성이란 accountability actor가 자신의 행동을 accountability forum에게 설명

하고 정당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accountability forum은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평가를 내리며, 이에 근거하여 accountability actor에게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관계

로 정의된다(Bovens, 2007, 450). 이 관계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책무성의 세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들은 일련의 과정이고 순환적인 모

습을 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세가지 요소가 일정 시간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도 있으며 때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Brandsma 

& Schillemans, 2013). 이 책무성 과정이론은 특정 정부관료제의 책무성 구조를 분

석하는 사례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왔다(예: Bovens, Schillemans, & Hart, 2008; 

Schillemans, 2011). 아래 세가지 책무성의 핵심 과정요소에서 발생하는 결핍 혹은 

과중은 대리인과 주인 모두가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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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공 단계

첫 번째 과정은 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나 성과

에 대한 정보를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자체평가보고서, 연차

보고서 등, 정책집행에 대한 근거물을 제출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제공된 정보는 정책

집행 결과, 재정지표, 절차상의 이슈 등일 것이다(Behn, 2001). 이 단계에서 대리인인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고취하기 위한 주인의 역할은 정부관료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정책집행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

공단계에서 책무성 결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리인과 주인의 정보비대

칭 상황에서 대리인이 주인에게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Han & Tang, 2022). 반대로, 대리인 입장에서 너무 많은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될 수가 있다. 이를 책무성에 내재된 부작용이라고 보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재량을 부여하고 인적 물적 지원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무성 과중을 상쇄시킬 

수 있다. 

2) 토론/평가 단계

두 번째 과정은 토론(“discussion”)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인은 대리인이 제공한 

보고서 및 자료 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질의를 하며 피

드백을 제공하고, 대리인은 질의에 대한 답변, 설명 등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토론 

단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공식적인 연차 직무정부업무평가, 인사청문회

부터 해서 전화통화 및 카페에서의 비공식적인 대화 등에서도 나타난다. 대리인이 정

책을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타 생각과 관점들을 주인과 같이 깊이 있게 공유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인과 대리인의 정보비대칭하에 모호함

을 줄이고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결국 양 주체간의 신뢰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김태영 외, 2017). 그러나 이 토론 단계에서 책무

성 결함과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인과 대리인 모두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

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주어진 기회속에서 굉장히 주변적인 일에 대

한 토론이 있을 시에는 책무성 결핍이 발생한다. 또한, 업무결과의 근거에 대해 충분

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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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단계

세 번째 과정은 결과(“consequence”) 단계이다. 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과 집

행 등 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서 책망 혹은 제재, 필요하다면 보상을 하

는 단계이다. 선거 당선, 포상, 교정, 징계, 계약 파기, 낙선, 해임 등이 이 결과 단계

에 해당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대중의 찬사, 만찬 등 비공식적인 결과물이 따르기

도 한다(Roberts, 2002). 이 단계의 주된 특징은 주인이 제공하는 결과물과 대리인의 

행동 혹은 성과와의 연결고리의 적절성을 봐야 한다는 점이다(Frølich, 2011). 대리인

은 주인의 보상과 지원에 부합하여 노력해야하며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대리인의 명백한 과오임에도 가벼운 책망에 그치거나 성실히 업무

를 수행했음에도 제3기관과 비교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자는 주인에 의한 책무성의 결핍에 해당되고 후자는 주인의 지원은 적으나 요구하는 

결과물의 양은 많은 책무성 과부하인 경우이다. 대리인이 명백한 과책임에도 이를 묵

과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경우 혹은 대리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재를 하는 

것은 책무성 결핍과 과중이 더욱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Han & Tang, 2022).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은 집행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를 도입하여 집행부서의 성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다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부처의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향상됬음에도 예산 

삭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Gilmore & Lewis, 2006). 

Ⅲ. 정부관료제 책무성 분석모형: 구성요소들의 관계⋅통합

본 연구에서 정부의 책무성을 바라보는 이 세가지 측면 - 1)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2) 이해관계자 주인⋅대리인의 상호작용행위, 3) 행위별 과정 - 을 통합하여 적용하려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접근법들은 다차원적인 행정의 책무성을 이해하는데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Bovens, 2007; Romzek & 

Dubnick, 1987). 첫 번째 관점은 정부관료제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묻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범주화한 것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정부관료제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역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접근법은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요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과부하에 관한 것이다. 예

를 들어, 동시대의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의 지휘를 받기에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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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 혹은 국회로부터 

예산조정 조치을 통보받을 수 있으나 또한 그들로부터 정치적⋅행정적 관심과 지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한 위 세가지 접근법을 서로 배타

적으로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부관료제 

책무성 구조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책무성을 검토한 기존 

문헌에서(예: Han & Perry, 2020: 290), 첫 번째⋅두번째 관점은 주로 미국 행정학

으로부터 발전하였고 세 번째 관점은 주로 유럽 행정학에서 발전하였다고 하나 최근의 

연구들은(Schillemans & Busuioc, 2015; Han & Tang, 2022) 이러한 과거의 경향

이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는 다채롭고 복잡한 행정의 책무성을 이해하는데 상호보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대리인 입장

에서 발생하는 행위(예: 응답)뿐만이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예: 문책), 

그리고 책무성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과중 측면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관료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책무성의 다채로운 모습 -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역할 및 효과, 그리고 

결핍 혹은 과중 - 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신뢰 문제와 같은 책무성의 

잠재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요약하면 책무성을 메커니즘(mechanism: institutional arrangements)으로 보는 

관점을 적용한 책무성의 결핍과 과중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대리인 뿐만 아니라 주인도 

해당될 수 있다. 국가를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중 하나인 정부관료제는 정책의 집행권

한을 부여받은 실체라고 볼 때 대리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상대해야 하

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관료제의 주인으로써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

출한 정치세력, 정부관료제의 행위에 대해 제기된 법적문제를 판결하는 사법기관, 정부

관료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정부관료제내에서 계층적으로 

높은 위치의 상급기관을 포함한다. 정부관료제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속에

서 책무성의 결핍과 과중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리인과 주인 모두 상

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1＞은 정부관료제 책무성 분석모형 구성

요소들 – 1)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주요 이해관계자, 2)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 3) 

상호작용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책무성 결핍과 과중 - 간의 관계를 통합한 도식화된 모

형이며, 이것은 정부관료제를 조직수준에서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관료제의 책

무성을 측정하는데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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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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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관료제 책무성 분석모형의 활용방안

1. 기관별⋅시대별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비교 연구

1) 정부기관별 책무성의 다양성 비교 연구

<그림 1>에서 묘사된 조직수준의 책무성 분석모형은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역동적인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추후 연구는 특정 사건/일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혹은 복수의 정부기관들의 

주요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무엇이 있으며 이 책무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과정(정보제

공, 토론, 결과 단계)에서 어디에 결핍과 과부하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책무

성 메커니즘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다양성은 특정 일화 혹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

로, 해당 사건/일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리인과 주인 모두, 즉 관료 및 이해관

계자들(예: 시민, 상급기관 등)에게 심도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정

부관료제의 의사결정 관점들이 다르고 일치하는지, 그러한 메커니즘들간의 갈등이 발

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조직내 상관과 부하직원과의 계층적 관계(그림 1의 e-, eʺ)

가 중요시되나, 중앙행정기관 중 조달청, 관세청 같은 외청들은 상급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그림 1의 b-, bʺ), 검찰청 같은 기관은 사법기관과의 관계(그림 1의 d-, dʺ), 질

병청 같은 대민 업무의 비중이 높은 기관은 일반 시민과의 관계(그림 1의 c-, cʺ)가 

중요시 될 수있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들은 서로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정부기관별 책무성 구조의 다양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정 정부기관이 상

급기관 혹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여 책무성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기관에 대한 특정한 주인의 요구사항이 과중될 수 있듯이, 특정 정부기관의 책무성 구

조와 다른 정부기관의 책무성 구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을 둘러싼 

복수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이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는 기관별로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산하로 있는 외청들의 책무성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행

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외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설

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외청은 국민에 대한 책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정

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상급기관에 대한 계층적인 책무를 갖는다. 그리고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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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강조됨에 따

라(박민규⋅김대진, 2021) 통계청을 비롯한 외청에 전문적 책무성이 요구되며 외청장

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이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되기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

적 책무도 갖는다. 책무성의 과정이론에 따르면 전문성에 입각한 외청의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f)-]는 정보제공단계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평가[f)ʺ]는 책무성의 

과정이론의 토론단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책무성의 결핍, 즉 외청의 조사

와 분석이나 전문가들의 검토에 부실이 발생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 외청들의 업무

보고에 대해 기획재정부 혹은 청화대측에 설명[b-; a)-]하는 것은 책무성의 과정이론에 

따르면 토론 단계에 해당되며, 대통령의 외청장 해임[a)ʺ]행위는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문책으로써 결과단계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책무성의 결핍과 과부하가 발생한 것인

지 조사해 볼 수 있다. 외청과 청화대 사이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대화, 그리고 상호

교류가 있었는지 혹은 대통령의 해임이 적정한 것인지 혹은 과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더불어, Romzek & Dubnik(1987) 등의 연구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 연결된 책무성 메커니즘들 중에서 특정 책무성 메커니즘이 선택될 수 있다고 

하였듯이, 정부기관들이 직면한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불일치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책무성 메커니즘이 우선시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은 다양한 책무성 구

조 속에 서로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과의 충돌 현상이며(Romzek & Ingraham, 

2000), 정부기관(관료)이 선택한 전문적 식견에 근거한 의사가 상급기관(관료)이나 집

권 정치세력의 정치적 요구사항에 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부기관 책무성

의 다양성 연구는 특정 국가 내의 서로 다른 기관별 비교를 넘어서서 국가별 유사한 

기능의 정부기관들이 어떠한 책무성의 다양성 구조를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확

대될 수 있다. 

2) 시대별 정부기관 책무성의 다양성 비교 연구

정부관료제의 전통적인 풍토는 공무원들에게 계층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강조하

는 경향 때문에 상관의 지시가 없거나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넘어선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Merriman, 2021; 박천오, 2016; 한

승주 외, 2020). 그 결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존 분석에 나타났듯이(김병섭⋅김정

인, 2014) 공무원들의 행태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

부관료제는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정한 책무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책무성이 묵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관료제가 이행해야 할 책무성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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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초래한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정부관료제에 요구되는 책무성의 다양성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lgan, 2000; 노성민⋅이창길, 2014). 사회가 정보화, 다양화, 국제화, 민주화

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관료제의 투명성, 적극성, 전문적 

역량은 더욱 강조된다. 대통령과 시민을 포함한 주인의 이익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기에(Koppell, 2005) 정치적

(민주적) 책무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전문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등 다른 책무성 메

커니즘들이 결여될 수 없다(Bundt, 2000; 이진수, 2021). 정부관료제에 요구되는 책

무성 메커니즘들 간의 적절한 균형5)과 포괄적인 행정책임의 확보가 필요하다(이균우, 

2009; 최태현 외, 2015).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책무성의 분석모형을 기준으

로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들 중에 시대별로 특정 책무성이 강조되거나 간과되고 있었

는지, 관련 책무성 형성의 3단계 과정(정보제공, 토론/평가, 결과)에서 어떤 결함 혹은 

과중이 발생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하기 전에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상대적 

강력함에 정부관료제는 전문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사법기관은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압력에 휘둘려 판결하

는 등,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위협받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박진봉, 2021). 이러한 사법의 정치화는 법적 행위들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기에 정

부관료제는 법적 책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정부관료의 전문적 식견이 정치적 의사

와 충돌되는 것을 들어내지 않기 위해, 즉 두 책무성 메커니즘 사이에 서로 갈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전문적 책무성 메커니즘을 선택하지 않고 복지부동 혹은 소극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특정 정치적 압력이 민주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들의 비난이 거셀 수 있고 정부관료제가 전문적 식견에 따른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시민들로부터 더욱 옹호받게 되었다. 특히,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조직인 경우 증거에 기반한 전문적 의사결정 및 중립적 역량(neutral 

competence)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화, 4차산업혁명 등 행정

 5) 책무성의 적절한 균형이란 책무성의 다양성 전체를 1/n로 나누어 부분별 책무성을 몇 퍼센

트 씩 동등하게 달성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특정 책무성만 더욱 강조되거나 혹
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선출직 및 시민과 동
격의 집단으로 상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법령은 행정운영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 집단의 행정에 관여를 점차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며(예, 통계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17조의3), 따라서 전문적 책무성의 무시는 정부와 사회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Romzek & Ingraph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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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변화로 정부관료제의 전문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강조를 정치적 세력들이 

간과할 수 없게 되어 정부관료제의 전문적 책무성 메커니즘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동시대의 통계청의 전신은 노태우 정부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었으

며 국장이 장관(비선출직)에 의해서 선임되어 계층적 책무성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강

하게 작용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시대의 통계청은 부에서 분리되어 외청이 되

어 통계청장은 대통령(선출직)에 의해 선임되었다. 따라서 통계청에 정치적 통제가 더

욱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

성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본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시대별로 특정 정부기관 책무성의 다양성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 이로 인해 

책무성의 다양성이 어떤 갈등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 

1)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측정

개발된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이 경험적으로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추후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후속 연구는 정부조직별로 책무성의 수준이 서

로 다르고 이로 인해 책무성의 효과가 경험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책무성의 다양성과 관련 결과

요인들간의 인과관계성에 대한 검증 연구이다. 정부기관별로 책무성 수준이 다르다면 

그 책무성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림 1>의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이 보여주듯이 정부기관은 일반시

민, 상급기관, 대통령, 법원, 전문가집단을 포함해서 정책과정에 관여한 주요 이해관계

자들과의 상호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책무성을 경험한다. 정부기관은 이들과의 관

계속에서 정보제공, 토론/평가, 결과라는 책무성 형성과정을 접하면서 결핍과 과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핍과 과중은 비단 정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이해관

계자들도 관련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적 요소들이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에 대한 측정 도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제시된 측정도구는 <그림 1>

의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의 개념적 요소들을 토대로 현직 중앙공무원들(4명)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예시이므로 추후 연구는 더 포괄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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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효과 및 조절방안 연구 

정부관료제 책무성을 형성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혹은 과중으로 인한 

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전형적인 계층적 혹은 법적 책무만 받아들

이면 맹목적이고 소극적인 정부관료제로 인식되듯이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들 중에서 

정부기관별로 특정 책무성 메커니즘이 강요되어 책무성 메커니즘들간에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들간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관료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적 식견을 고수하여 

해임당하는 경우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으로 정부는 신뢰 감소를 경험

할 수 있다. 책무성의 결핍으로 인해 감소된 정부조직의 성과와 복지부동이 문제가 되

며 책무성의 과중으로 인해 정부관료가 탈진(burn-out)을 경험하기도 한다 (Han, 

2020; Tu & Gong, 2022; 은종환, 2021). 

정부관료제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이 법적⋅계층적⋅정치적 책무성을 넘어 전문적 책

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책무가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료제는 어느 하나 책무성 메커니즘이 무시될 수 없고 이행해

야 할 책무성의 다양성을 피할 수 없는 행정환경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책무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 (Aleksovska & Schillemans, 2021; Han & Tang, 2022). <그림 1>

의 통합적 분석모형에 따라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효과를 조절하는 방안은 대리

인과 주인의 입장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정부관료제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확장된 책무성에 의해 과부

하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책무성 형성 단계별 (정보제공, 평가/토론, 결과 측면) 

지원과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대리인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보호해주

는 것이 요구된다(윤견수, 2021). 최근에 COVID-19사태로 국민의 공감대속에 질병관

리 및 방역의 중요성이 커져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및 책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증가하

는 책무성 요구에 대처하고자 2020년 9월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었다. 즉, 주인 

측면에서 대리인의 권한과 독립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한편 대리인인 정부관료제의 입

장에서는 주인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 특정 정치적 요구사항에 휘둘리

지 않는 중립적 역량(neutral competence)을 유지하고 공공봉사동기를 함양하며 복

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professional competence)을 기르는 상호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책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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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는 것을 장려해 왔다(Bovens, 2010; Dubnick, 2005). 양적연구에서 <표 

1>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책무성 메커니즘들의 결함 혹은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

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책무성 메커니즘들간의 불균형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정부관료제의 행태를 검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이러한 정부관료제 책무

성의 다양성으로 인한 주요 이슈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관련 법칙적 네트워크(nomological network)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2>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 프레임워크

Ⅴ. 결어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수준에서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통합모형을 개발하고 이 분석모

형을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의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 활용방안 제시하였다. 

행정책무성(행정책임)의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정치적, 계층적, 법적, 전문적 책무성 

메커니즘, 주인-대리인의 상호역할, 책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과중 

요인을 통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정부관료제 책무성 분석모형<그림 1>의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ovens 

(2010)가 명명했듯이, 책무성을 정부가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accountability as virtue)

로 보기 보다는 정부관료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인 (혹은 accountability forum)과의 상

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accountability as mechanism)으로 보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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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의 배열구조(institutional 

arrangements)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본 모형은 정

부관료제를 공공가치적 혹은 규범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관리적 접근법(제도적 

배열구조를 조정⋅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가깝다. 이 모형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특

정 하나의 통제기제가 아닌, 복수의 행정통제기제들의 영향력을 갈등 혹은 조화 측면

에서 분석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대리인측에서의 행위(예: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 응답하는 것과 관련 제도들)와 주인측에서의 행위(예: 문책하는 것과 관련 제

도들) 모두 책무성에 결핍 혹은 과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모형

에 입각할 때 응답성, 문책성, 투명성 등과 같은 개념들은 책무성의 하위 구성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책무성의 다양성 분석모형은 정부관료제가 본질적 

속성이 다른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책무성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핍과 과중이 존재하는 부분

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는데 활용된다. 본 분석모형을 토대로 추후 연구는 기관별

로 혹은 시대별로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질적연

구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정부관료제 책무성의 다양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무성 메커니즘들간의 갈등과 불균형 문제, 그리고 책무성 형성

과정상 발생하는 결핍과 과부하가 일으키는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책무

성 분석모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본 분석모형을 토대로 제시된 측정도구<표 1>가 활

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책무성 분석모형은 정부관료제를 주로 대리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으나 법

정협회와의 계약관계처럼 정부관료제가 주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관료제는 

정책과정에서 대통령, 국민, 상급기관, 법적기관, 전문가 집단외에 국회와도 중요한 관

계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책무성 모형은 완전하다기 보다는 다른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정부관료제에 요구되는 책무성의 다양성, 변화, 형성과정을 조직수준으로 분석하

고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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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of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Bureaucracy: 

Analysis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ethod

Yousueng Han

This study developed an analytical model that could explain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bureaucraci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suggested ways to utilize it. This model could be used to diagnose 

accountability deficiencies and overloads in stages of information 

provision, discussion/evaluation, and consequence manifested by political, 

hierarchical, legal,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also 

provides an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or diagnosing diversity issues 

of accountabi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both principal and agent. 

Deficiencies and overloads of accountability can be created by both 

principals and agents. To cope with side effects such as low 

performance, immobility/buck-passing, and loss of trust due to diversity 

of accountability, a balanced approach to various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required. The government bureaucracy is not just an 

object of control, but an entity that must ensure support and autonomy 

for capacity building while it is necessary for the bureaucracy to develop 

professional and neutral competences. Based on this analysis model of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al bureaucracy, application methods for 

future research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s are 

presented.

※ Keywords: Government bureaucracy, Accountability, Diversity




